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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개인, 가구,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육아휴직제도

변화(정률제 전환, 대상자녀 확대, 급여 인상) 및 출산 전 일자리 특성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단기, 중기, 장기적인 취업 상태의 관계를 이항로짓(원직장 유지

여부)과 다항로짓(원직장 유지, 이직, 취업 중단)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육아

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취업 상태의 관계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

휴직 사용 시 단기적으로는 육아휴직제도 변화 시기와 관계 없이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높았으나 중기, 장기적으로는 최근 육아휴직제도 변화 시기의 육아휴

직 사용자만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높았다.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중에서는 기업

규모 및 형태와 직종, 임금에 따라 출산 후 원직장 유지 여부에 차이가 나타났

으며 임금은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와 일부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원직장 유지와 이직, 취업 중단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중

이직, 취업 중단과 관련이 큰 변수가 달리 나타났다.

주요 용어: 육아휴직제도, 여성 임금근로자, 일·가정양립, 출산 후 취업 상태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정부에서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계속 일할 수 있도

록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여전히 매우 낮

아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취업 상태의 관계를 분석하여 육아휴직제도 확대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단기적으로는 육아휴직제도 변화 시기와 관계

없이 출산 전 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원직장 유지 정책으로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

을 보여주었으나 출산 후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육아

휴직제도 변화 시기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기존 사용자와는 조금 다른 긍정적인 특성을 보여 향후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육아휴직제도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활발한 논의와 제도 개선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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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Work and Life Balance’를 뜻하는 ‘일•생활 균형’은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오래

된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즈음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앞글자를 딴 ‘워라밸’이 신조어로 등장하

면서 유행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워라밸이 ‘직업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면 자녀 양육기의

워라밸은 일•가정양립이 핵심이다. 일•가정양립 지원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며(강민정, 이서현, 임희정, 2017, p.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에서는 일•가정양립 지원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 지

원, 가족돌봄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가정양립 지원은 자녀 출산 및 양육의 더 많은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일하는 여성에게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그 추세가 조금씩 완화되고는

있지만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임신•출산•양육기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M자 형태 곡선(M-

Curve)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김경선, 2021. 12. 12.).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면 이후 재취업을 한다

고 해도 경력단절 이전보다 임금 수준이나 근로형태 등에서 질적인 하락이 발생한다(관계부처 합동, 2020,

pp.10-11). 따라서, 출산 후 원직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육아휴직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 수준도 계속 증가해 형식적 제도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 시 결코 뒤지지 않는

다. 그러나 임신•출산•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계속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효과

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육아휴직제도의 효과에 대한 외국 선행연구를 보면, 육아휴직의 기간 확대는 여성 경제활동에 효과가 없

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Gangl & Ziefle, 2015; Lalive & Zweimüller, 2005; Yamaguchi, 2019)이 나

타났고,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 증가는 여성 경제활동에 약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Yamagu-

chi, 2019), 기간과 급여의 동시 변화는 여성 경제활동에 약간의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거나 여성의 소득집

단별로 영향이 달리 나타났다(Bergemann & Riphahn, 2023; Chirkova, 2019; Kluve & Tamm, 2013).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육아휴직제도가 여성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김정호, 2012; 김진욱, 2008; 윤자영, 2019; 윤자영, 홍민기, 2014; 윤주철, 2019; 이수영, 2009;

이수영, 이근주, 2011).

이와 같은 국내외 연구 결과의 차이를 볼 때 육아휴직제도와 여성 취업 상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

하다. 최근 육아휴직제도 변화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정률제로의 전환에 집중되어

있고 정률제 이전과 정률제 도입 이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외국 사례에서 육아휴직제도의 기

간 변화와 급여 변화의 효과가 달리 나타난 것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 정책 내용에 따라 여성 취업에 차

별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제도의 다양한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어떤 측면에서의 변화가

여성 취업 상태와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 취업 상태에 미친 영향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세분화하여 살펴 보고자 하는데, 이는 단기

적으로 육아휴직제도가 여성 취업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영향이 지속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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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제도가 자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된 것에서 알 수 있

듯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의 경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영향을

출산 1년 6개월 후(단기), 출산 3년 후(중기), 자녀 초등학교 1학년 4월 시점(장기)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직장 복귀와 이탈을 살펴보고, 원직장 이탈을 이직과 취업 중단으로 세분화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원직장 유지 여부가 육아휴직제도의 주 목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과 취업 중단은

그 성격이 다르며 여성인력 활용의 측면에서는 일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육

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 이후의 취업 상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육아휴직제도의 변화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 육아휴직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대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을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제도 관련 법령은 대상이나 기간과 같은 육아휴직제도

자체에 관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급

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급여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

서도 회사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거나 추가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법에 근거한 공통

적인 제도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육아휴직제도는 1988년 4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산전•후 유급휴가 기

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대상의 측면에서는 1995년 8월 여성 대

신 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남성에게까지 확대되었다가 2001년 11월에는

여성 배우자와 상관없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별 구분 없이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이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

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각각 1년씩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이후 2006년 3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생후 1년 미만에서 생후 3년 미만으로 확대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한 아동부터 적용됨에 따라 2008년부터 실질적으로 남성과 여성 각각 1년씩의 육아휴직 사용 기반이 마련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는 2010년 2월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되었고 2014년 1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육아휴직 기간은 도입 당시에는 산전•후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였으나 1995년 8월 산전•후 기간

과는 상관없이 1년 이내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은 2023년 현재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08년 6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도입되면서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하는 분할 사용

이 허용되었고 2020년 12월에는 분할 사용 횟수가 2회까지 확대되었다. 2021년 11월에는 임신 중에도 육

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시 분할사용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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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1988년 4월 도입 당시 무급으로 시작되었으나 2001년 11월 월 20만 원의 급여가 도입

되었고 2002년 12월, 2004년 2월, 2007년 4월에 각각 월 30만 원, 월 40만 원, 월 50만 원으로 10만 원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1년 1월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 원 정액제에서 월 통상임금의 40%인 정률제

로 변경하여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최소 금액은 월 50만 원으로 동일하나 최대 월 100만 원까지 2배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후에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2014년 10월 ‘아빠의 달’이라고 불리는 육아휴직급여 특례

를 도입하였다. 육아휴직급여 특례로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최초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 월 150만 원 상한으로 변경하였고 2016년 1월에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 기간을 3개월로

확대, 2017년 1월에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 원

으로 확대하였다. 2018년 7월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였으며 2019년 1월에는 육아휴

직급여 특례 상한액을 월 250만 원까지 확대하였다. 2022년 1월에는 부부 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월 300만 원까지 급여액을 확대하였다.

육아휴직급여 특례(동일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 증액)가 아닌 전체 육아휴직자 대

상 급여는 2011년 정률제 도입 이후 2017년 9월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80%, 하한

70만 원과 상한 150만 원으로 확대하였고 2019년 1월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의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50%로 확대하고 하한액과 상한액도 월 70만 원과 월 120만 원으로 확대였다. 2022년 1월에는 육아휴직

전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 하한 70만 원, 상한 15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표 1. 민간 영역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변화

시행일 주요 변화 변화 내용

1988.4. 육아휴직제도 도입
(대상)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기간)산전·산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 / (급여)무급

1995.8. 여성 대신 배우자 육아휴직 가능
(대상)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

(기간)1년 이내로 하되,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음

2001.11.
남녀 각각 가능(동시 사용 불가)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

(급여)월 20만 원

2002.12. 육아휴직급여 인상 (급여)월 30만 원

2004.2. 육아휴직급여 인상 (급여)월 40만 원

2006.3.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 확대
(대상)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2008.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기간)1년 이내로 하되,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음

2007.4. 육아휴직급여 인상 (급여)월 50만 원

2008.6.
육아휴직가능 자녀연령 (실질적)

연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허용
(기간)1년 이내(※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는 규정 삭제), 1회 분할사용 허용

2010.2.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 확대 (대상)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가진 근로자

2011.1.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전환 육아

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설

(급여)월 통상임금의 40%(하한 50만 원, 상한 100만 원), 육아휴직급여의 15%는 복직 후 6

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2014.1.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 확대 (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가진 근로자

2014.10. 육아휴직 급여 특례 신설
(급여)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1개월

급여는 통상임금 100% (상한 150만 원)

2015.7. 사후지급 비율 조정 (급여)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2016.1. 육아휴직 급여 특례 기간 확대
(급여)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 100% (상한 150만 원)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취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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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주요 변화 변화 내용

2017.1.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

급여 특례 상한액 인상

(급여)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둘째 이상 자녀의 두 번째 육아휴

직자의 최초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2017.9.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인상
(급여)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80% (하한 70만 원, 상한 150만 원), 4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 40% (하한 50만 원, 상한 100만 원)

2018.7.
육아휴직급여 특례 상한액의 자녀

별 차등을 모든 자녀로 확대

(급여)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출산순위 상관 없이 최초 3개월 통상임금

의 100%(상한 200만 원)

2019.1.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

특례 상한액 인상

(급여)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 50%(하한 70만 원, 상한 120만 원), 두 번째 육아휴직

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2020.2.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대상)대상은 동일하나, 기존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으

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부부 동시 육아 휴직이 가능하도록 함

2020.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도입
(급여)한부모인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6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7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2020.12.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기간)기간은 1년 이내로 동일하나 기존 1회에서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2021.11.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 사용 허용
(대상)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

를 가진 근로자,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2022.1.

육아휴직급여 인상

(급여)(한부모가 아닌 경우) 육아휴직 전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 (하한 70만 원, 상한

150만 원), (한부모) 3개월은 월 통상임금 100%(하한 70만 원, 상한 250만 원), 4개월 부터

는 통상임금의 80% (하한 70만 원, 상한액 150만 원)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부모

육아휴직 동시 또는 순차 사용에

대한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

은 월 통상임금의 100%(하한 70만 원, 상한액은 부모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상한

액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4개월 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 (하한 70만 원, 상한

150만 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토대로 저자가 정리.

민간 영역의 육아휴직제도 변화를 요약해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여성에게만 주어지던

것이 여성을 대신한 배우자 남성으로 확대, 그리고 성별 구분 없이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

나 동시 사용 불가, 마지막으로 동시 사용 가능까지 확대되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도 생후 1년 미만

에서 3년 미만,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었다. 육아휴직 기간은 산전후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서 산전후휴가 상관없이 1년 이내로

확대된 이후 기간으로는 변화가 없으나 분할 사용 1회 허용, 분할 사용 2회 허용으로 확대되었다. 마지막

으로 급여는 무급에서 월 20만 원에서 월 50만 원까지 10만 원씩 증가한 이후 정률제가 도입되고, 그 이후

에는 상하한 금액의 조정이나 정률 비율 조정,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특례, 출산순

위별 차등 등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수당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95년 1월 1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무급으로 도입되었다. 대상 자녀 연령은

2002년 1월 3세 미만 자녀, 2007년 3월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2011년 5월 8세 이하 초등학교 2

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되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은 2007년 3월에 허용되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도

입 당시 1년 이내에서 2007년 3월 여성만 3년 이내로 늘어났으며 2015년 5월부터 남성도 3년 이내로 늘

어났고 같은 자녀에 대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내용은 별도로 없다. 육아휴직 수당은 도입 당시

무급에서 2002년 1월 월 20만 원을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간은 1년 이내로 동일하다. 육아휴직 수당 금액은 2003년 1

월 월 30만 원, 2004년 4월 월 40만 원, 2007년 1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1년 1월 민간 부문과

함께 정률제로 전환되었다. 2015년 1월에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해당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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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당이 인상되었고 이후에는 민간 부문 육아휴직급여 인상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의 육

아휴직수당 인상이 이루어졌다.

육아휴직제도는 공무원보다 민간 부문에서 먼저 도입되었고 육아휴직 급여(수당) 역시 민간 부문에서

먼저 도입, 확대된 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같은 금액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러나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나 임신 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분, 부부 동시 육아휴직과 같

은 사용에 있어서의 관대함은 공무원 육아휴직에서 먼저 확대된 후 민간 부문에도 적용되는 방식으로 확대

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공무원이 3년으로 민간 부문 1년에 비해 길다. 요약하자면, 2023년 기준 육아

휴직 급여와 대상자녀의 연령, 임신 중 사용, 부부 동시 사용 등 대부분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부분은

3+3 육아휴직제를 제외하고 민간 부문과 공무원이 동일하며 육아휴직 기간만 차이가 있다.

2.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경제활동

출산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출산 전후 일정 시기 동안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형화한 결과, 일을 지

속하는 경우와 경력단절하는 경우, 그리고 경력단절 후 복귀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민현

주, 2012; 윤미례, 김태일, 2016). 그리고 이러한 출산 후 여성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여성의

연령이나 학력, 가구소득 등 개인이나 가구 특성 대한 요인(곽현주, 최은영, 2015; 김지경, 2004; 민현주,

2011; 민현주, 2012; 박효진, 은선경, 2012; 전은주, 유홍준, 2009), 성역할 태도 등 가치관에 대한 요인

(곽현주, 최은영, 2015; 윤미례, 김태일, 2016), 육아휴직제도 등 정책 관련 요인, 일자리 특성에 대한 요인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취업 상태가 주요 관심 대상이므로 이

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제도의 변화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 관련 국내 연구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한 연구(제도

도입 초기, 최근 정률제 소득대체율 인상)와 2011년 정률제 도입의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 사후지급금에

대한 효과 분석 연구 등이 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의 여성 경제활동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대체로 효

과가 없거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육아휴직 급여 증액이 육아휴직 이

용률과 육아휴직 기간은 증가시켰으나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율과 동일 직장으로의 복귀 가능성은 단기적

(출산 후 18개월), 장기적(출산 후 36개월)으로 부정적이었다(김정호, 2012). 비교적 최근이라고 볼 수 있

는 2017년 9월 육아휴직 첫 3개월의 소득대체율 증가가 육아휴직 사용자의 휴직 기간과 고용유지율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육아휴직급여 인상 전후에 남녀의 휴직기간과 고용유지율에는 별다른 변

화가 나타나지 않았다(윤주철, 2019). 2011년 육아휴직 급여의 정률제 변경에 따른 여성 고용 효과 분석

결과는 정률제 변화로 육아휴직 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육아휴직 이용률이 증가했는데, 특히 급여액이 크

게 증가한 고소득 집단에서의 영향이 컸으나 동일직장 복귀율에는 고소득 집단에서 육아휴직 종료 1개월

이후라는 매우 단기간의 복귀율을 높이는 효과만 나타났다(윤자영, 홍민기, 2014). 그러나 육아휴직 정률

제 변경이 동일직장 복귀율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장 규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중간소득

집단에서 육아휴직 종료 1년 이후 육아휴직 복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윤자영, 홍민기, 김근주,

2016, pp.28-41), 사업장 규모별로, 출산 전 소득수준별로, 그리고 분석 시점별로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육아휴직제도의 대상 아동 연령 확대는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약간의 효과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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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윤자영, 홍민기, 김근주, 2016, pp.42-49), 육아휴직제도 중 사후지급금 비율 증가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여성의 동일직장 고용유지율이 약간 상승

하였으나 육아휴직 종료 이후 370일 시점에서는 다시 효과가 없어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윤자영, 2019).

육아휴직제도가 여성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이용 시 여성의 경력단절(노동시장 이탈) 발생 위험이 낮았으며, 사업체 규모별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으

나(허수연, 2020), 육아휴직 후 원직장 복귀에 관한 연구에서는 육아휴직이 대체로 원직장 복귀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이 오히려 산전후휴가 후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이 더 짧게 나타나거나(이수영, 2009),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긴 경우 원직장 복직가능성이 낮아

졌으며(이수영, 이근주, 2011)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길수

록 근로지속성(원직장 복귀, 근로지속 의지가 있는 경우)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욱,

2008). 이와 같은 연구는 근로지속 의지가 없는 경우 육아휴직을 더 많이, 오래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는 역인과성의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외 연구는 독일의 육아휴직 개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독일은 2007년 육아휴직제도를 기존에

자산 기준 충족 시 최대 24개월 동안 월 300유로를 지급하던 것에서 출산 전 일하지 않았던 경우는 월 300

유로 그대로, 일을 했던 경우는 이전 임금의 67%까지(상한액 월 1,800유로)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급 기한은 줄이고 금액은 늘리는 제도 개편을 하였는데(Kluve & Tamm, 2013), 이는 노동시

장 재진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높이면서 수입 감소를 어느 정도 완화한 정책이다. 이에 대해 여성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Geyer, Haan, Wrohlich(2015)의 연구에서 육아휴

직 첫 해에는 여성 노동 공급 감소가 나타났으나 두 번째 해에서는 정적인 노동 효과가 나타났고, Chirko-

va(2019)의 연구에서도 육아휴직제도 개혁 이후 고소득 여성에게서만 육아휴직 첫해 동안 고용률에 유의

한 감소를 가져왔으며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육아휴직 2년차에 고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일의 2007년

육아휴직 개편 효과를 출산 후 42개월까지 비교적 장기간 분석한 연구 결과는 장기적으로는 개혁 이전과

이후 노동시장 참여가 많이 변화하지 않았으나, 이 개혁으로 여성들이 휴직 종료 후 노동시장 복귀를 당겼

다는 것을 밝혔다(Bergemann & Riphahn, 2023). 독일의 2007년 이전 육아휴직 변화에 대한 연구는,

1992년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2001년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 확대 등에 대한 효과 분석 결과, 육아휴직

확대가 여성의 일에 대한 선호를 감소시켜 여성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Gangl & Ziefle,

2015).

독일 외에 일본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처음 1년의 육아휴직 도입은 여성 고용을 상당히

증가시키지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여성 고용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증가는 여성고용에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amaguchi,

2019). 오스트리아에서는 1990년 7월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했고 1996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축소했는

데 이것이 출산과 직장 복귀에 미친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출산 36개월 후 노동 공급 효과는 휴직 기간

이 늘어났을 때는 복귀가 감소한 반면 줄어들었을 때는 복귀가 증가했다(Lalive & Zweimüller, 200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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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더 장기적인 효과는 육아휴직 기간이 증가했을 때 출산 후 10년 이내의 노동복귀도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live & Zweimüller, 2009).

이상의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내 연구 결과는 육아휴직의 확대가 대체로 휴직 종료 후 원직

장 복직과 같은 여성 고용에서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임을 밝혔다(김정호, 2012; 김진욱, 2008; 이

수영, 2009; 이수영, 이근주, 2011; 윤자영, 2019; 윤자영, 홍민기, 2014; 윤자영, 홍민기, 김근주, 2016;

윤주철, 2019).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육아휴직 도입은 여성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대체율 증가는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amagu-

chi, 2019). 독일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의 증가는 여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Gangl & Ziefle,

2015), 육아휴직 기간 감소와 육아휴직 급여 증가는 여성의 소득집단별로 정책이 이전과 다르게 적용되어

그 영향 역시 여성의 소득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독일의 2007년 육아휴직 개혁은 단기적으로는 고용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노동시장 복귀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장

기적으로는 여성 고용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Bergemann & Riphahn, 2023; Kluve & Tamm,

2013). 오스트리아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기간을 일부 축

소한 후 다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live & Zweimüller, 2005).

이러한 결과는 육아휴직제도 변화에 따라 여성 고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같은 변화라도 적용되

는 대상이 다를 경우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기간이 축

소된 적은 없으므로 육아휴직 급여의 확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등이 여성 고

용과 긍정적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비록 국내 연구에서는 육아휴직이 여성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연구가 많았으나 이러한 연구들이 대체로 육아휴직 정률제 이전이며 이 시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직장 내 여건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사용자도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육아휴직 사용과 출산 이후 여성 고용 간

의 관계가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육아휴직 확대와 여성 고용의 관련성은 정률제 도입으

로 인해 여성의 소득에 따라 다를 것으로 가정한다.

3. 여성의 출산 이전 직장 특성과 출산 이후 취업 상태

여성근로자의 출산 이후 취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출산 이전의 직장 관련 특성이 있다. 여

성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이후 일자리 지속이나 상용직 유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윤미례,

김태일, 2016)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복귀율이 높고(김정호, 2012) 육아휴직 사용자의 원직장 복귀가

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김미주, 2006). 마찬가지로 임금이 높을수록 경력단절 발생(노동시장 이탈) 위험도

낮았다(허수연, 2020).

이와 같이 여성의 출산 전 임금은 출산 이후 경제활동과 긍정적 관계가 있으나 육아휴직 급여의 낮은 소

득대체율 등으로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과는 부적 관련이 있다(김미주, 2006; 김정호, 2012; 이수영, 김근

주, 2011). 그리고 정률제 이전 연구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원직장 복귀와 대체로 부적 관련이 있었다(김

진욱, 2008; 이수영, 2009; 이수영, 이근주, 2011). 그러나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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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서 육아휴직 이용률 증가가 나타났고(윤자영, 홍민기, 2014) 대체로 중간 소득 여성에게서 육아휴

직 후 동일직장 복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윤자영, 홍민기, 김근주, 2016)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여성 임금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 변화의 영향(육아휴직 사용 여부, 이후 경제활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짐

작해볼 수 있다.

종사상 지위나 사업체 규모, 직종이나 산업은 경력단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보고되

고 있으나(조동훈, 2016) 대체로는 종사상지위가 비정규직이거나 임시일용직 등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

는 경우, 공공기관 혹은 정부기관 종사자에 비해 민간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 경력단절 위험이 높게 나타

났다(오은진, 김소연, 2021; 조동훈, 2016; 허수연, 2020). 직종별 경력단절에 대한 연구는 기타(농어업,

기능직, 단순노무자, 기타) 직종인 경우에 비해 관리•전문직이거나 서비스•판매직인 경우 출산 후 출산

전 직장에 복직할 가능성이 높았고(전은주, 유홍준, 2009) 사무종사자에 비해 관리자 및 전문가인 경우 출

산전후 경력단절 위험이 감소하였다(오은진, 김소연, 2021). 다른 연구에서는 출산 전 전문•사무직에 종

사한 경우 출산 후 비취업 보다는 이직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김지경, 2004). 한편, 직종이 경력단절이

나 육아휴직 사용자의 원직장 복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김미주, 2006; 허수연,

2020).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출산 전 여성의 임금이 높을수록, 상용직과 같은 안정

적인 일자리인 경우, 민간사업체보다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일할 경우 출산 이후 원직장 복귀나 취업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직종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분석 결과가 부족하

여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제8차(2005년)~제24차(2021년) 개인 및 가구 조사 자료와 직업력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

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로, 국내 유일의 노동 관련 가구패널조사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22, p.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경제활동 효과 분석 시 많이 이용되는 고용

보험DB 자료 대신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고용보험DB 자료에는 육아휴직 이용자 중 상

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 등 공공 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가구에 대한 정보나 배우자에 대한 정보 등

이 없다는 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용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 고용보험 이탈 시(자영업 또

는 비경제활동 등) 이후의 고용 정보 등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육

아휴직 경험자가 적다는 한계가 있지만 가구에 대한 정보나 배우자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이탈 이후에도

고용에 대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한국노동패널 직업력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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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출산 이후 특정 시점에서의 경제활동 상태를 해당 시점의 조사에 응답하지 않아도 그 시기 이후 조사

에 한 번이라도 응답한 경우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자녀를 출산한 여성 임금근로자로,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산 전 6개

월 이상 같은 일자리에 근무한 경우만 포함하였고 자녀는 2005년생부터 2020년생까지1)를 풀링(pooling)

하여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자녀 출산 여성 임금근로자 830명 중 출산 전 6개월 이상 일한 경우는 791명

이었으며 이 중 마지막 조사 시점이 출산 후 18개월 이후인 경우가 715명, 출산 후 36개월(3년) 이후인 경

우가 612명, 자녀 초등학교 입학 연도 4월 이후인 경우가 429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분석에서는 이들 중

출산 전 일자리 특성이나 본인 및 배우자, 가구 특성 등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 무응답이거나 정보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각 분석에 포함된 사례수는 본 장의 3.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분

석 결과표에 제시하였다.

2. 변수 측정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출산 1년 6개월 후, 출산 3년 후, 해당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4월 기준)의 취

업 상태이다. 취업 상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 분석에서는 원직장 유지 여부

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원직장 유지, 원직장 외 취업 지속(다른 직장으로 이

직이나 비임금근로로 전환), 취업 중단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육아휴직제도 자체의 목적이 원직

장 복귀이기 때문에 원직장 유지 여부를 주된 분석으로 실시하였고 부가적으로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측면

에서 본다면 원직장 복귀 뿐 아니라 일을 지속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직장을 유지하

지 않은 경우를 세분화하여 원직장 외 취업 지속과 취업 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육아휴직과 여성

취업 상태의 단기, 중기, 장기적 관계를 보기 위하여 각각의 시기를 출산 1년 6개월 후와 출산 3년 후, 해당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으로 잡았다. 단기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다태아는 그 이상)이고 육아휴

직 기간이 1년(회사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1년이 아닌 1년 6개월로 시

기를 설정하였으며 중기는 유아기가 시작되는 출산 3년 후, 그리고 장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돌봄공

백을 고려하여 해당 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 4월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개인별로 육아휴직 시작 시기와 육

아휴직 사용 기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육아휴직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원직장 유지 여부나 근로

형태 변화 등을 분석하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지만,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종료 시점을 정확

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출산 후 시기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는 한국노동패널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마지막 조사를 기준으로 출산 후 분석 대

상 시점(출산 1년 6개월 후, 출산 3년 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 연도 4월)까지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해

당 시점에서의 취업 상태를 출산 전과 비교하여 동일 직장인지 여부와 동일 직장이 아닌 경우 다른 직장으

1)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9차(2006년)이며 ‘지난 조사 이후’ 사회보험 수급 경험을 질문하기

때문에 2005년생부터 분석하였으며 2022년 12월 말 기준 24차(2021년) 자료까지 공개되었으나 최소한 출산 이후 1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까지

조사 완료된 경우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2020년생까지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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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직하였거나 비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취업을 중단하였는지로 구분하였다. 자녀 초등학교 입학

연도는 자녀 생년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초등학교 입학 연도를 계산하였다.

나. 독립변수

1) 육아휴직제도 변화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육아휴직제도 변화이며 본 연구에서는 육아휴직제도 변화를 네 시기로 구분

하였다. 육아휴직제도 변화는 대상과 기간, 급여 변화로 구분되는데, 이 중 육아휴직 급여는 정책 대상자들

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육아휴직제도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출생 자녀

부터 분석에 포함되므로 2005년부터의 육아휴직급여 변화를 고려하였으며 2005년 이후 육아휴직급여에

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2011년 1월에 도입된 정률제로 보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정률제 이전(정액제 시기)

과 정률제 이후로 1차적으로 구분하였다. 2005년부터 정률제 도입 이전인 2010년 12월까지도 육아휴직

급여가 월 40만 원과 월 50만 원이었던 시기가 있으나 급여 차이가 크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아 육아휴직

제도 변화 시기로 구분하지 않았다.

정률제 도입 이후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와 같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집단에 대한 육아

휴직급여 인상과 전체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이루어졌다. 2014년 10월 도입된 육아휴

직급여 특례는 ‘아빠의 달’이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지칭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 주요 정책 대

상이 남성이므로 이를 제도 변화 시기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보편적인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시점을 육아

휴직급여 변화 시기로 구분하였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이후 처음으로 보편적인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시기는 2017년 9월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한 급여가 인상되었으며 이 시기를 두 번째 육아휴직급여 변

화 시점으로 구분하였다. 이 이후에는 2019년 1월 육아휴직 4개월 이후의 급여가 인상되었으나 이 시기는

별도의 기간으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는 두 시기가 1년 4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자녀의 출생년

도가 2020년생인 경우까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2019년 1월 이후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하기

에는 케이스가 너무 적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육아휴직급여 변화는 2011년 1월 정률제 도입 시점

과 2017년 9월 육아휴직 3개월 급여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두 시기는 민간 부문과 공무

원의 시기가 일치한다.

육아휴직 대상과 육아휴직 기간은 민간 부문과 공무원의 제도 변화 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민간 부문에

비해 공무원의 제도 변화가 먼저 일어났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휴직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민간 부

문에서의 제도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제도 변화 시기를 구분하였다. 육아휴직

기간은 민간은 1995년 이후 변화가 없으므로 고려 대상이 아니며 육아휴직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만 3년 미만의 영유아로 한번 확대된 후 2010년 2월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 2014년 1월부터 만 8

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되었다. 육아휴직 대상의 확대는 미취학 자녀에서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된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하여 육아휴직제도 변화는 총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이전 기간, 육아

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시기부터 정률제 기간 중 통상임금 비율(40%)과 하한액(월 50만 원), 상한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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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변화가 없었던 기간인 2011년 1월부터 2017년 8월 중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까지였던 기간과 초등학생(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

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통상임금 비율과 하한액, 상한액 급여가 인상된 기간이다. 이 시기

는 1) 정률제 이전 시기(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 정률제•미취학 시기(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 정률제•초등2학년 시기(2014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 정률제•급여인상

시기(2017년 9월부터 2020년 12월)이다. 한국노동패널 개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육아휴직 시작 시기를 육아휴직제도

변화 시기와 동일하게 네 시기로 나누어 코딩하였으며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사용 시기를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2) 여성의 출산 전 일자리 관련 변수
여성의 출산 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산 전 직장 특성으로는 종사상 지위와 직장규모 및 부

문, 직종과 임금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한국노동패널 개인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이며 분석 대상자의 분포와 종사상 지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용

직과 임시일용직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직장규모 및 부문은 ‘기업 형태’와 ‘종업원 수’ 두 변수를 활용하

였다. 먼저 기업 형태를 기준으로 정부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을 공공 부문으

로,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외국인 회사, 법인단체를 민간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민간기업은 다시 전체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300인 이상, 50~299인, 5~49인, 4명 이하로 구분하되 전체 종업원 수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300인 이상, 민

간 50~299인, 민간 5~49인, 민간 4명 이하의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직종은 표준직업분류 5차 코드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의 분포를 고려하여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기타(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세 집

단으로 구분하였다. 임금은 출산 전 월평균 임금을 이용하였으며 2005년부터 2020년 출산 여성의 임금 차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출산 전 월평균 임금을 2020년 기준 실질임금으로 환산한 후 자연로그(log)로 변환

하였다.

다. 통제변수

통제변수에는 개인 및 가구 특성 변수를 포함하였다. 여성의 출생코호트, 본인과 배우자의 연령과 학력,

가구소득과 출산 전 자녀 수를 투입하였으며 한국노동패널 가구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여성의 출생코호

트는 분석 대상의 분포를 고려하여 1980년생 이전, 1980~1984년생, 1985년생 이후 세 집단으로 구분하

였다. 본인과 배우자의 연령과 학력은 자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당시의 연령과 학력을 사용하였다. 연령

은 분포를 고려하여 본인 연령은 30세 이하, 31~35세, 36세 이상으로, 배우자 연령은 32세 이하, 33~37

세, 38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여성의 출생코호트와 연령을 모두 통제변수로 포함한 이유는 본 연구의 분

석 기간이 길어 출산 당시 연령이 같은 30세라도 출생년도가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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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출생코호트를 통제함으로써 출산 당시의 여성의 일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통제할 수 있

다. 학력은 학교급과 이수 여부 두 변수를 결합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및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임금과 마찬가지로 시기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출산 이전 년도의 가구소득을

2020년 기준 실질가구소득으로 환산한 후 자연로그(log)로 변환하였다. 가구소득에는 근로소득과 금융소

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은 포함하되 기타소득은 제외하였다. 기타소득은 보험금이나 퇴직

금, 증여나 상속,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이 포함되어 일회성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

상은 결혼으로 인해 축의금이나 증여/상속이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출산 이전이나 이후 가구소득과

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출산 전 자녀수는 분석 대상 자녀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구

성하였다.

표 2.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명 변수 측정

종속변수

출산 이후 원직장 유지

여부

(출산 1년6개월 후, 출산 3년 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년도 4월 시점)

원직장 이탈(이직, 취업 중단) = 0, 원직장 유지 = 1

출산 이후 취업 상태
(출산 1년6개월 후, 출산 3년 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년도 4월 시점)

원직장 유지 = 1, 이직(원직장 외 근로 지속) = 2, 취업 중단 = 3

독립변수

육아휴직

제도

변화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

육아휴직 미사용 = 0, 육아휴직 정률제 이전 시기(~2010.12.) 사용 = 1,

육아휴직 정률제·미취학 시기(2011.1~2013.12) 사용 = 2,

육아휴직 정률제·초등2학년 시기(2014.1~2017.8) 사용 = 3,

육아휴직 정률제·급여인상 시기(2017.9~) 사용 = 4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종사상 지위 상용직 = 1, 임시·일용직 = 2

기업 규모 및 기업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 = 1, 민간 300인 이상 = 2, 민간 50~299인 = 3,

민간 5~49인 = 4, 민간 4명 이하 = 5

직종 전문가 및 준전문가 = 1, 사무종사자 = 2, 기타직종 종사자 = 3

log실질월임금 log(2020년 기준 실질임금으로 환산한 실질월임금)

통제변수

(출산 당시 개인 및

가구 특성 변수)

여성 코호트 1980년생 이전 = 1, 1980~1984년생 = 2, 1985년생 이후 = 3

본인 연령 30세 이하 = 1, 31~35세 = 2, 36세 이상 = 3

배우자 연령 32세 이하 = 1, 33~37세 = 2, 38세 이상 = 3

본인 학력 고졸 이하 = 1, (전문)대졸 = 2, 대학원 이상 = 3

배우자 학력 고졸 이하 = 1, (전문)대졸 = 2, 대학원 이상 = 3

log실질가구소득 log(2020년 기준 실질가구소득으로 환산한 실질 연 가구소득)

출산 전 자녀수 출산 전 자녀수

3.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포함된 사례수는 단기 분석에서는 700명, 중기 분석에서는 600명, 장기 분석에서는 418명이며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분석 대상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이 대략

56~57% 내외로 절반 이상이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시기는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나

출산 후 분석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근 육아휴직자가 적게 포함되었다. 장기(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

성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정률제•급여인상 시기에 육아휴직을 한 케이스가 10케이스2)로 적어 이

케이스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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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만 원, 명)

구분
단기1)

분석

중기1)

분석

장기1)

분석
구분

단기1)

분석

중기1)

분석

장기1)

분석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2)

미사용 56.29 57.17 56.70

출산

당시

개인 및

가구

특성

출생

코호트

1980년생 이전 42.57 46.17 56.94

정률제이전(~2010.12.) 10.71 12.17 17.22 1980~1984년생 37.29 39.00 36.84

정률제·미취학

(2011.1~2013.12)
10.57 12.33 18.66 1985년생 이후 20.14 14.83 6.22

정률제·초등2학년

(2014.1~2017.8)
11.14 12.83 7.42

본인

연령

30세 이하 30.57 32.83 37.56

정률제·급여인상

(2017.9~)
11.29 5.50 - 31~35세 49.43 48.67 48.56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종사상

지위

상용직 88.86 88.50 88.04 36세 이상 20.00 18.50 13.88

임시·일용직 11.14 11.50 11.96
배우자

연령

32세 이하 30.29 32.50 37.08

기업

규모 및

기업

형태

정부 및 공공기관 21.14 23.67 24.40 33~37세 48.29 47.33 46.65

민간 300인 이상 24.86 25.00 25.36 38세 이상 21.43 20.17 16.27

민간 50~299인 14.86 14.83 14.83
본인

학력

고졸 이하 18.43 19.00 20.81

민간 5~49인 29.00 29.00 26.56 (전문)대졸 72.71 72.33 71.29

민간 4명 이하 7.14 7.50 8.85 대학원 이상 8.86 8.67 7.89

직종

전문가 및 준전문가 46.43 46.50 44.74
배우자

학력

고졸 이하 18.29 18.67 21.05

사무종사자 42.71 44.50 46.41 (전문)대졸 69.29 69.00 66.27

기타직종 종사자 10.86 9.00 8.85 대학원 이상 12.43 12.33 12.68

실질 월임금(만 원) 230 227 224
실질 연가구소득(만 원) 6,962 6,856 6,656

출산 전 자녀수(명) 0.48 0.48 0.4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700) (600) (418) (700) (600) (418)

주: 1) 단기는 출산 1년 6개월 후, 중기는 출산 3년 후, 장기는 자녀 초등학교 1학년 4월 시점임.

   2)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는 각각 출산 후 1년 이내, 출산 후 3년 이내, 자녀 초등 1학년 4월 이내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임.

출산 전 직장 특성으로는 상용직이 88~89%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육

아휴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산 전 6개월 이상 같은 직장에 근무한 경우만 포함하였기 때문에 상용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기업 규모 및 기업 형태는 민간 5~49인 규모의 기업에 속한 경우가

26~29% 정도로 가장 많았고 정부 및 공공기관과 민간 300인 이상 기업에 속한 경우가 각각 1/4 정도씩

나타났다. 직종은 전문가 및 준전문가와 사무종사자가 각각 42~46% 정도로 많았고 서비스, 판매 등이 포

함된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10% 내외로 나타났다. 임금은 월평균 임금을 2020년 기준 실질임금으

로 환산하였을 때 평균 224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였다.

여성의 출생코호트는 단기 분석 기준으로 1980년생 이전이 42.57%, 1980~1984년생이 37.29%, 1985

년생 이후가 20.14%였으나 분석 기간이 길어질수록 1980년 이전 출생코호트가 많이 포함되고 1985년 이

후 출생코호트는 적게 포함되었다. 출산 당시 본인과 배우자 연령은 각각 평균 32세 내외, 34세 내외로 나

타났으며 분석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거 조사 대상자가 많이 포함되어 출산 당시 평균 연령이 약간 낮게 나

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학력은 모두 전문대 및 대학 졸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출산 여성보다

2) ‘장기 분석’은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4월 시점까지 조사된 사람이 포함되므로 자녀 기준으로 볼 때 2015년 이전 출생 자녀까지만 포함된다. 따라서

정률제•급여인상 시기인 2017년 9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자녀의 출생 시기가 아닌 그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일부 사람만 포함되기

때문에 그 수가 극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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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우자의 학력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실질가구소득으로 환산한 연 가구소득은 평균

6,6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자녀 출산 전의 자녀수는 평균 0.46~0.48명이었

다.

4. 분석 방법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평균 등 기술통계 분석을 실

시하였고 육아휴직제도 변화 및 출산 전 일자리 특성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 후 단기, 중기, 장기 취업

상태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전에 Pearson 상

관관계분석을 통해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상관관계가 0.8 이상인

변수는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분석에서는 원직장 유지 여부를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먼저 분석한 후 원직장 이탈을 이

직과 취업 중단으로 세분화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원직장

유지를 준거집단으로 이직(원직장이 아닌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집단과 취업 중단 집단을 비교하였다. 그

리고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 후 단기, 중기, 장기 취업 상태가 출산 전 임금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출산 전 임금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추가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구축 및 분석에는 Stata 1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 1년 6개월(단기) 후 취업 상태

출산 1년 6개월 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원직장 유지 여부는 육아휴직제도 변화인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와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중 기업 규모 및 형태, 직종, 임금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사용 시기에 관계 없이 모두 출산 1

년 6개월 후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육아휴직 사용과 원직장 유지의 정적 관계는 원직장 이

탈 집단을 세분화한 다항로짓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한 집단은, 육아휴직제

도 변화와 관계 없이 모두 출산 1년 6개월 후 이직이나 취업중단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여성의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중에서는 민간 기업인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정부 및 공공기관인

경우에 비해 출산 1년 6개월 후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직종 중에서는 전문가 및 준전문가

와 비교해 사무 종사자만 출산 1년 6개월 후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출산 전 임금은

높을수록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 1년 6개월 후 원직

장 유지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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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장 이탈 집단을 이직 집단과 취업중단 집단으로 세분화한 다항로짓 분석에서는 기업 규모 및 형태와

여성의 출산 전 임금은 원직장 유지 대비 취업 중단 집단에서만 차이가 나타났고 직종은 원직장 유지 대비

취업 중단 집단과 이직 집단 모두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직 집단에서의 차이가 컸다. 즉, 기업 형태가 민간

기업인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정부 및 공공기관에 비해 출산 1년 6개월 후 원직장 유지보다 취업 중

단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출산 전 임금이 높을수록 원직장 유지보다 취업 중단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 및 형태와 출산 전 임금은 원직장 유지 집단과 이직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출산 1년 6개월 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원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이

항로짓 분석에서 나타난 기업 규모 및 형태와 여성 임금에 따른 차이는 원직장 유지 집단과 이직 집단의 차

이가 아닌 원직장 유지 집단과 취업 중단 집단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종은 사무종사자인 경우 전

문가 및 준전문가에 비해 출산 1년 6개월 후 원직장 유지 집단보다 이직 집단과 취업 중단 집단에 속할 가

능성이 낮았고 기타 직종 종사자는 전문가 및 준전문가에 비해 원직장 유지보다 이직 집단에 속할 가능성

이 낮았다. 종사상 지위는 이항로짓 분석과 마찬가지로 원직장 유지 집단 대비 이직과 취업중단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 1년 6개월 후 취업 상태의 관계

이항로짓 다항로짓

원직장 유지 여부

(준거: 원직장 이탈)

이직 vs

원직장 유지(준거)

취업중단 vs

원직장 유지(준거)

b s.e. b s.e. b s.e.

육아휴직

제도

변화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

(준거: 미사용)

정률제 이전(~2010.12.) 1.45 0.40*** -1.23 0.67† -1.58 0.48**

정률제·미취학(2011.1~2013.12) 1.06 0.34** -2.80 1.05** -0.71 0.36*

정률제·초등2학년(2014.1~2017.8) 1.26 0.35*** -1.66 0.67* -1.11 0.38**

정률제·급여인상(2017.9~) 1.83 0.40*** -2.36 0.78** -1.64 0.44***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종사상 지위 임시일용직(준거: 상용직) 0.01 0.31 0.45 0.46 -0.15 0.35

기업 규모 및 형태

(준거: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300인 이상 -0.79 0.31* -0.80 0.58 1.44 0.39***

민간 50~299인 -0.97 0.33** 0.17 0.50 1.47 0.41***

민간 5~49인 -1.06 0.29*** 0.19 0.43 1.57 0.37***

민간 4명 이하 -1.41 0.43** 0.82 0.59 1.83 0.50***

직종(준거: 전문가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0.63 0.21** -1.12 0.36** -0.44 0.23*

기타 직종 종사자 0.07 0.33 -1.92 0.80* 0.30 0.34

log실질임금 1.07 0.28*** -0.46 0.43 -1.30 0.30***

N 700 700

LR χ2 201.49*** 252.96***

Pseudo R-square 0.2226 0.2144

주: 1)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통제변수(여성 코호트, 본인 연령, 배우자 연령, 본인 학력, 배우자 학력, log실질가구소득, 기존자녀수)는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
나 본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2) † p<.1, * p<.05, ** p<.01, *** p<.001

육아휴직제도 변화인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와 출산 1년 6개월 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원직장

유지 여부나 취업 상태와의 관계가 여성의 출산 전 임금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와 출산 전 임금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출산 1년 6개월 후

원직장 유지 여부 분석에서 정률제 이전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집단에서만 출산 전 임금과의 상호작용

이 p<.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원직장 이탈 집단을 이직 집단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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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단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취업 중단 집단에서만 차이가 나타나 이로 인한 차이로 보인다.

[그림 1]을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은 임금이 높아질수록 출산 1년 6개월 후 원직장 유지 가

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정률제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집단은 반대로 임금이 높을수록 원직장 유지 가능

성이 낮아졌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육아휴직 사용과 원직장 복귀가 반대의 관계에 있으며 복

직하지 않을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역인과성(김진욱, 2008; 이수영, 2009)이 임금과의 상호작용

에서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률제 이후 시기인 정률제•미취학 시기나 정률제•초등2학

년 시기, 정률제•급여인상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금과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역인과성의 변화 가능성도 보여준다.

표 5.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 1년 6개월 후 취업 상태의 관계: 육아휴직과 임금의 상호작용

이항로짓 다항로짓

원직장 유지 여부

(준거: 원직장 이탈)

이직 vs

원직장 유지(준거)

취업중단 vs

원직장 유지(준거)

b s.e. b s.e. b s.e.

육아휴직

제도변화

× log 실

질임금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

(준거: 미사용)

×log실질임금

정률제 이전×log실질임금 -2.05 1.17† -0.16 2.04 2.92 1.40*

정률제·미취학×log실질임금 -0.52 0.85 1.03 2.65 0.58 0.90

정률제·초등2학년×log실질임금 -1.21 0.78 2.16 1.83 1.09 0.86

정률제·급여인상×log실질임금 1.43 1.09 -2.50 2.18 -1.13 1.21

N 700 700

LR χ2 209.29*** 263.03***

Pseudo R-square 0.2312 0.2230

주: 1) 상호작용 분석 시 모든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상호작용항 결과만 제시하였음.

2) † p<.1, * p<.05, ** p<.01, *** p<.001

그림 1. 출산 1년 6개월 후 원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와 출산 전 임금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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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 3년 후(중기) 취업 상태

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 3년 후 원직장 유지 여부는 육아휴직제도 변화인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에 따라, 여성의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중에서는 기업 규모 및 형태, 직종, 임금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률제•미취학 시기, 정률제•초등2학년 시

기, 정률제•급여인상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자녀 출산 3년 후 원직장 유지 집단에 속할 가능성

이 높게 나타나, 육아휴직 사용이 중기적으로도 원직장 유지와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 변화 시기 중 정률제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미사용 집단과 출산 3년

후 원직장 유지 가능성에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률제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집단의 경우에

도 육아휴직제도 변화 시기별로 그 영향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 최근 제도 변화 시기로 올수록 대체로 육

아휴직과 원직장 유지의 정적 관계의 통계적 유의도가 더 커졌다. 원직장 이탈 집단을 이직 집단과 취업 중

단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정률제•급여인상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미사용 집단에 비해 출산 3년 후 이직이나 취업 중단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육아휴

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률제•초등2학년 시기에 육아휴직 사용 시 취업중단 집단에 속할 가능

성이 p<.1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표 6.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 3년 후 취업 상태의 관계

이항로짓 다항로짓

원직장 유지 여부

(준거: 원직장 이탈)

이직 vs

원직장 유지(준거)

취업중단 vs

원직장 유지(준거)

b s.e. b s.e. b s.e.

육아휴직

제도

변화

3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

(준거: 미사용)

정률제 이전(~2010.12.) 0.38 0.33 -0.27 0.47 -0.44 0.38

정률제·미취학(2011.1~2013.12) 0.53 0.31† -0.68 0.45 -0.44 0.36

정률제·초등2학년(2014.1~2017.8) 0.72 0.33* -0.64 0.43 -0.77 0.40†

정률제·급여인상(2017.9~) 1.29 0.50** -1.47 0.70* -1.15 0.59*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종사상 지위 임시일용직(준거: 상용직) -0.41 0.34 0.29 0.44 0.48 0.38

기업 규모 및 형태

(준거: 정부 및 공

공기관)

민간 300인 이상 -1.03 0.31** 0.75 0.42† 1.25 0.40**

민간 50~299인 -1.51 0.34*** 0.82 0.48† 1.94 0.42***

민간 5~49인 -1.56 0.3*** 1.30 0.39** 1.78 0.38***

민간 4명 이하 -1.98 0.46*** 1.44 0.58* 2.38 0.53***

직종(준거: 전문가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0.41 0.22† -0.85 0.30** -0.14 0.25

기타 직종 종사자 -0.36 0.37 -0.20 0.49 0.71 0.41†

log실질임금 0.67 0.29* -0.58 0.36 -0.72 0.32*

N 600 600

LR χ2 155.99*** 185.46***

Pseudo R-square 0.1902 0.1599

주: 1)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통제변수(여성 코호트, 본인 연령, 배우자 연령, 본인 학력, 배우자 학력, log실질가구소득, 기존자녀수)는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
나 본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2) † p<.1, * p<.05, ** p<.01, *** p<.001

출산 전 일자리 특성은 종사상 지위를 제외하고 모두 원직장 유지 여부와 관련이 있었다. 민간 기업 종사

자는 직장 규모에 상관 없이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비해 출산 3년 후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낮았다.

반면 여성의 출산 전 임금이 높을수록 출산 3년 후 원직장 유지 가능성은 높게 나타났고, 직종이 전문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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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문가에 비해 사무종사자의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원직장 이탈 집단을 이직과 취업 중

단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기업의 규모 및 형태는 이직과 취업 중단 집단에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금은 취업 중단 집단에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고 직종은

취업 중단보다는 이직 집단과의 통계적 유의도가 더 컸다. 구체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비해 민

간 기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출산 3년 후 이직과 취업 중단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임금이 높을수록 취업 중단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출산 전 직종이 사무종사자인 경우 전문가 및 준

전문가에 비해 출산 3년 후 이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고 기타 직종 종사자는 전문가 및 준전문가에

비해 취업 중단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약간 높았다. 종사상 지위는 이직과 취업 중단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출산 3년 후 여성 임금근로자의 취업 상태와의 관계가 여성의 출산 전 임금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와 출산 전 임금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이항로짓과 다항로짓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도는 높지 않았지만 정률제 이전 육아

휴직 사용, 정률제•미취학 시기 육아휴직 사용, 정률제•초등2학년 시기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 전 임금

과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원직장 이탈 집단을 이직 집단과 취업 중단 집단으로 세분화하

여 분석한 결과 이직 집단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취업 중단 집단에서만 차이가 나타나 이로 인한 차

이로 보인다. [그림 2]를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은 임금이 높아질수록 출산 3년 후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정률제 이후 급여 인상 시기인 2017년 9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임금이 높을수록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러나 앞서 단기적 관계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2017년 9월 이후인 정률제•급여인상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임금과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변화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그림 2. 출산 3년 후 원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와 출산 전 임금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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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 3년 후 취업 상태의 관계: 육아휴직과 임금의 상호작용

이항로짓 다항로짓

원직장 유지 여부

(준거: 원직장 이탈)

이직 vs

원직장 유지(준거)

취업중단 vs

원직장 유지(준거)

b s.e. b s.e. b s.e.

육아휴직

제도변화

× log

실질임금

3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

(준거: 미사용)

×log실질임금

정률제 이전×log실질임금 -1.69 0.90† -0.62 1.39 2.92 1.10**

정률제·미취학×log실질임금 -1.44 0.78† 0.57 1.06 2.02 0.95*

정률제·초등2학년×log실질임금 -1.44 0.76 0.85 0.92 2.12 1.02*

정률제·급여인상×log실질임금 -0.09 1.35 -0.33 1.90 0.44 1.61

N 600 600

LR χ2 164.04*** 200.31***

Pseudo R-square 0.2000 0.1728

주: 1) 상호작용 분석 시 모든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상호작용항 결과만 제시하였음.

2) † p<.1, * p<.05, ** p<.01, *** p<.001

3.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장기)의 취업 상태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의 여성 임금근로자의 원직장 유지 여부에는 육아휴직제도 변화인 육아휴직 사

용 여부 및 사용 시기와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중 기업 규모 및 형태, 직종, 임금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률제•초등2학년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원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한 것이 장기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원직장 이탈

집단을 이직과 취업 중단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육아휴직 미사용

집단에 비해 정률제•초등2학년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이직과 취업

중단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중에서는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민간 기업 근무 시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비

해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낮았다. 직종은 사무종사자인 경우에만 전문가 및 준

전문가에 비해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높았고 여성의 출산 전 임금은 높을수록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점의 원직장 유지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는 여성 임금근로자

의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점의 원직장 유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직장 이탈을 이직과 취업 중단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 규모 및 형태와 여성의 출산 전

임금은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점의 이직과 취업 중단에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종은 이직

에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 기업 종사자는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비해 자녀 초등학

교 입학 시점에 이직이나 취업 중단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여성의 출산 전 임금이 높을수록 이직이

나 취업 중단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직종은 사무종사자인 경우 전문가 및 준전문가에 비해 자녀 초

등학교 입학 시점에 이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고 종사상 지위는 이직과 취업 중단 집단에서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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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점 여성 임금근로자의 원직장 유지 여부나 원직장 유지, 이

직, 취업 중단과의 관계가 여성의 출산 전 임금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을 추가

하여 분석하였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의 취업 상태의 관계

이항로짓 다항로짓

원직장 유지 여부

(준거: 원직장 이탈)

이직 vs

원직장 유지(준거)

취업중단 vs

원직장 유지(준거)

b s.e. b s.e. b s.e.

육아휴직

제도

변화

자녀 초등1학년 4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

(준거: 미사용)

정률제 이전(~2010.12.) 0.06 0.34 -0.30 0.43 0.12 0.39

정률제·미취학(2011.1~2013.12) 0.31 0.34 -0.56 0.42 -0.13 0.38

정률제·초등2학년(2014.1~2017.8) 1.54 0.54** -2.37 0.86** -1.15 0.58†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종사상 지위 임시일용직(준거: 상용직) -0.20 0.45 -0.03 0.52 0.37 0.50

기업 규모 및 형태

(준거: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300인 이상 -1.48 0.36*** 0.77 0.48 1.93 0.44***

민간 50~299인 -1.62 0.40*** 1.58 0.48** 1.62 0.51**

민간 5~49인 -1.70 0.36*** 1.40 0.45** 1.95 0.45***

민간 4명 이하 -2.32 0.60*** 2.14 0.67** 2.41 0.68***

직종(준거: 전문가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0.56 0.28* -0.97 0.33** -0.23 0.31

기타 직종 종사자 -0.41 0.51 0.47 0.56 0.39 0.57

log실질임금 1.47 0.37*** -1.85 0.44*** -1.24 0.41**

N 418 418

LR χ2 145.08*** 178.01***

Pseudo R-square 0.2519 0.1997

주: 1)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통제변수(여성 코호트, 본인 연령, 배우자 연령, 본인 학력, 배우자 학력, log실질가구소득, 기존자녀수)는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
나 본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음.

2) † p<.1, * p<.05, ** p<.01, *** p<.001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2005년에서 2020년에 이르는 육아휴직제도의 변화와 출산 전 일자리 특성이 여성 임금근로

자의 단기, 중기, 장기적인 원직장 유지 여부 및 취업 상태(원직장 유지, 이직, 취업 중단)와 어떤 관련이 있

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육아휴직제도 변화인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의 주효과

는 단기적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 시기에 관계 없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출산 1년 6개월 후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출산 3년 후나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점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원직장 복귀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진욱, 2008; 이수영, 2009; 이수영, 이근주, 2011)나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노동시장 복귀와 원직장 복귀에 단기적(출산 후 18개월), 장기적(출산 후 36개월)으로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김정호, 2012)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며 2017년 9월 육아휴직 첫 3개월 소득대체율 인상

전후의 고용유지율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윤주철, 2019)와도 다른 결과이나, 육아휴직급여 증

가가 약간의 여성고용 효과를 가져온 일본(Yamaguchi, 2019)의 연구와는 같은 결과를 보인다. 일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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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육아휴직제도 개편에 있어서 급여 인상보다는 육아휴직 기간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많아 직

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연구 결과와의 차이는 분석 대상이나 분석 자료, 분석 방법,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 등이 복합된 결

과로 보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단기적으로라도 일관되게 원직장 복귀와 정적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고 원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정책으로서 육아휴직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기, 장기로 갈수록 육아휴직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줄어들고 있어 여전히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육아휴직제도 변화 중 최근 변화 시기에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 후 원직장 유지와의

정적 관련성이 장기적으로까지 지속되고 있어 육아휴직제도가 원직장 유지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직장 유지 여부를 세분화하여 원직장 유지와 이직, 취업 중단 집단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도 원직장 유지 여부 분석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출산 전 일자리 특성은 종사상 지위를 제외하고 기업 규모 및 형태와 직종, 임금이 모두 원직장

유지 여부나 원직장 유지, 이직, 취업 중단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관련성은 단기, 중기, 장기까

지 지속되었다. 출산 전 정부 및 공공기관 근무 시, 임금이 높을수록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높아 선행연구

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김미주, 2006; 김정호, 2012; 오은진, 김소연, 2021; 윤미례, 김태일,

2016; 조동훈, 2016; 허수연, 2020). 직종은 전문가 및 준전문가에 비해 사무종사자인 경우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기타 직종 종사자는 전문가 및 준전문가 집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

구에서도 직종을 어떻게 구분하였고 준거집단이 어떤 집단인지에 따라 결과가 혼재되어 있어 비교는 어렵

지만 관리자 및 전문가인 경우 사무종사자에 비해 출산전후 경력단절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오은진, 김

소연, 2021)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는 취업 상태를 원직장 유지, 이직, 취업 중단으로 세분화한

결과에서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는데, 여성의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중 기업 규모 및 형태와 임

금은 이직과 취업 중단 모두 관련 있었으나 취업 중단과의 관련성이 조금 더 큰 반면 직종은 취업 중단보다

는 주로 이직과의 관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무종사자인 경우 전문가 및 준전문가에 비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원직장 유지보다 이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는데, 이는 전문가 및 준전문가

집단은 자격증 등이 있어 사무종사자에 비해 비교적 이직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선행연구의

경력단절 위험 감소와도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출산 전 일자리 특성의 장기적

인 영향력은 여성이 출산 후에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괜찮은 직장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만들며 이로 인해 출산이 더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육아휴직제도 변화인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와 출산 전 임금의 상호작용은 장기적으로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원직장 유지 여부와 관련이 없었으나 단기, 중기적으로는 일부 집단에서 통계적 유의도는 낮

지만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은 임금이 높을수록 출산 후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정률제 이전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 전 임금이 높을수록 단

기, 중기적으로 오히려 원직장 유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률제•미취학 시기와 정률

제•초등2학년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출산 전 임금이 높을수록 중기적으로 원직장 유지 가

능성이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육아휴직 사용과 원직장 복귀의 역인과성을 지적한 연구 결과(김진욱,

2008; 이수영, 2009)가 일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인과성은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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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고임금 여성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률제•

급여인상 시기에 육아휴직 사용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임금이 높을수록 원직장 유지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에 추후 역인과성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공무원 등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모두 포함하고 고용보험에서 이탈한 이후의 취업 상태 등을 보기 위해 한국노동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출생 자녀와 그 부모의 수가 많지 않고 임금근로자로 제한하여 그 수가 더 적어

졌다. 이에 변수 구성 측면에서 장기적인 취업 상태 추적이나 출산 전 일자리 특성 등 패널 자료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었고 배우자나 가구특성 등 가구조사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었으나 분석에서 패널자료로 활용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출생아수나 육아휴직 이용자의 수가 적고 자료 자체의 한계로 인해 분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

점이 있었다. 먼저, 육아휴직제도를 변화 시기마다 분리하여 분석하지 못하였고, 제도 변화 시기를 샘플사

이즈 등을 고려하여 다소 자의적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정률제 이후 육아휴직 급여는

여성 임금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지고 정책 변화로 인해 혜택을 받는 집단이 달라질 수 있어 혜택이 큰

집단에게서 더 큰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은 샘플 사이즈로 인해 육아휴직 변화와

출산 후 취업 상태의 관계가 임금에 따라 달라지는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할 때 육아휴직 급여 변화 시기

별로 혜택을 받는 집단을 별도로 구분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이용자와 미이용자, 공공 부문 근

로자와 민간 부문 근로자의 특성 자체가 다를 수 있으나 이들을 분리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육아

휴직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의 근로 지속 기간을 분석하여야 정확한 육아휴직제도의 효과를 볼 수 있

으나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육아휴직 종료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워 출산 이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추후 통계청에서 고용보험자료, 건강보험자료 등 각종 행정자료를 연

계•활용하여 공표하고 있는 ‘육아휴직통계’의 원자료가 제공되거나, 노동패널 조사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조사 보완이 이루어지거나, 육아휴직에 대한 새로운 조사 자료 등이 구축된다면, 이후 연구에서는 집

단별, 육아휴직제도 변화 시기별 분석 등 조금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여성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변수들 외에도 무수히 많다.

개인의 일에 대한 가치나 선호, 복직 시기의 자녀 돌봄을 위한 인적 자원이나 인프라, 시간이 흐르며 발생

하는 사업체나 사회의 육아휴직에 대한 수용성 증가와 근로자의 권리의식 증가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면밀히 통제하지 못하였

다는 점에서 결과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서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증가하거나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

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증가(고용노동부, 2022, p.107, p.110)하는 등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비교적 장기간(2005~2021년)의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여성고용률 역시 대체로

꾸준히 증가(국가통계포털, 2024)해왔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특성 변화 등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나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육아휴직제도의 변화와 출산 후 여성 취업 상태에 대한 단

기, 중기, 장기적인 관련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육아휴직제도를 단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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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보지 않고 변화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방안 도출에도 시사

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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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pre-childbirth job characteristics, and women's short-term,

medium-term, and long-term employment decisions in South Korea.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ethods, utiliz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in the short term,

regardless of the timing of parental leave system changes,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maintaining the original job when using parental leave.

However, in the medium to long term, only users of parental leave after the

recent changes have a high likelihood of maintaining their original job.

Among pre-childbirth job characteristics, the size and type of companies,

occupations, and wages show differences in maintaining the original job

after childbirth. In particular, wages exhibit some interaction effects with

the timing of parental leave.

Keywords: Parental Leave System, Female Wage Workers, Work-Family
Balance, Employm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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